
 
 
 

- 33 - 

Ⅳ-4 이혼 

 
국제결혼인 경우의 이혼수속은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일본에서 

수속하여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귀하의 본국에서는 이혼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여기에서는 일본법률에 따라 이혼하는 수속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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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이혼할 때 

부부의 일방이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며 부부쌍방이 이혼할 것을 동의 하면 

일본법률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일본에서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이혼신고서를 시구정촌사무소에 제출하여 수립됨으로써 성립되는 

「협의이혼」，가정재판소가 관여하여 성립되는 

「조정이혼」，「심판이혼」，「재판이혼」이 있습니다．일본에서만 이혼수속을 하고 

본국의 이혼수속을 하지 않으면 본국에서는 혼인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도 있어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수속을 진행하여 주십시요． 

부부쌍방이 외국국적인 경우 이혼에 필요한 요건이나 수속이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본국의 재일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해주십시오．（부록Ⅸ-5 88 페이지） 

 

 

２. 이혼하기 싫은 경우 

당신이 일본인배우자로부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혼을 강요당하고있을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신고서에 서명하여 관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본인배우자의 본적지，혹은 거주지의 

시구정촌사무소앞으로 이혼신고서의 불수리신청을 제출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신청을 해놓으면 당신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한, 조정이나 재판수속 

없이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당할 일은 없습니다．단 이 제도는 부부쌍방이 

외국국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３. 이혼후의 재류자격 

당신이 일본인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으로 체재하고있는 경우 이혼하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또 외국인끼리 혼인하여 가족체재의 자격으로 재류하고 있는 경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에도 재류자격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일본에 재류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있기때문에 각종 상담창구나 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부록Ⅸ-2 

71 페이지）까지 문의하여 주십시오． 

 

 

４.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이혼으로 인해 이름이나 거주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구정촌사무소의 

외국인등록창구（부록Ⅸ-1 62 페이지）에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